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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is in great peril. The 
Appellate Body has ceased to function last December as the United States has blocked the 
appointment of new Appellate Body members since 2017. The focus of this study is on the 
examination of US’s discontent on the Appellate Body and various efforts to reform the Appellate 
Body. In a recent report, the US Trade Representative raises its concerns on the Appellate Body 
including 90 days mandatory deadline, transitional rules for outgoing Appellate Body members, scope 
of appeal, advisory opinions, precedent, recommendation, and overreach without offering any viable 
solutions. Some of WTO members and experts proposed several Appellate Body reform measures 
but agreement between WTO members is unlikely in a foreseeable future. Alternativ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such as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s, separat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for trade remedies, unilateral retaliatory 
measures without WTO authorization. Rules-based multilateral dispute settlement system is 
imperative to small open economies like Korea.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Appellate Body reform discussions with other WTO members to keep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from collap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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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WTO 상소기구 위기의 배경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최종심 역할을 담당하는 상소기구

(Appellate Body, AB) 위원 7인 중 6인의 임기

가 모두 만료되었다. 3인의 재직 상소기구 위원 

중 토마스 그라함 위원과 우잘 싱 바티아 위원

이 2019년 12월 10일 퇴임하였지만 새로운 위

원이 선임되지 않아 2019년 12월 11일부터 지

금까지 사실상 WTO의 상소기능이 정지된 상

태이다.

하급심인 패널(panel) 절차는 진행되지만 최

종심인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되어 WTO 분

쟁해결제도의 전반적인 약화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WTO의 상소심은 상소기구 위원 3인으

로 이루어진 재판부가 담당하는데 2020년 3월 

26일 현재 상소기구 위원이 1인밖에 남지 않아 

새로운 사건의 심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Fortnam (2020)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유일한 상소기구 위원인 자오홍 위원이 과거 

중국 정부 산하기관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자오 위원의 상소기구 위원 자격을 최

근 문제삼은 바 있다. 상소심 재판부가 구성되

지 않은 상황에서 패널 판정이 상소된다면 상

소심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법적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된다. 제소국이 패널 절차에서 승소하

더라도 피소국에 대해 보복조치도 부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현재 WTO 상소기구가 처한 위기의 배경에

는 상소기구에 대한 미국의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은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점이 지

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미 2017년 중순부

터 신규 상소기구 위원의 선임을 거부해 왔다. 

의사결정이 만장일치로 이루어지는 WTO의 절

차규정으로 인해 미국의 반대로 새로운 상소기

구 위원이 선임되지 못하였고 이는 결국 상소

기구의 기능 정지로까지 이어졌다.

Bown and Keynes (2020)는 미국의 상소기

구에 대한 불신이 일련의 상소기구 판정이 미

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미국 행정부의 

판단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취한 무역구제조치(반덤핑관세, 상계

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상소기구가 

불리한 판정을 수차례 내림으로써 국내산업 보

호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 행정부의 무역구제 

권한이 과도하게 제한받는다는 불만이 팽배했

다. 또한 중국 정부 및 국유기업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시정하는데 WTO 분쟁해결제도가 효과

적이지 못했다는 불만도 미국 행정부 내에서 

꾸준히 이어졌다.1) 중국 정부의 불법적인 산업

보조금 정책과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WTO 

분쟁해결제도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자 미국

은 대중국 견제전략으로 WTO 분쟁해결제도 

보다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1974년 통

상법 제301조 등 일방적 보복조치를 활용하는 

빈도를 높여가고 있다.2)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논문은 미국이 주장

하는 WTO 상소기구의 구조적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개혁방안을 쟁점별로 비

교·분석한다. 또한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대안

으로 지금까지 제시된 논의내용을 검토하여 향

후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현재

의 WTO 상소기구 위기의 배경을 설명한 서론

에 이어 제2장에서는 미국이 주장하는 상소기

구의 문제점을 상세히 검토한다. 이와 함께 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WTO 내부에서 논의

되고 있는 개혁 방향을 비교·분석한다. 제3장

에서는 상소기구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기능이 

정지된 상소기구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

해결제도를 살펴본다. WTO 회원국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안된 대안뿐 아니라 통상법학자

들이 제시하는 대안과 WTO 회원국이 국내적

인 차원에서 준비 중인 대안까지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상소기구의 기능이 마비된 상황에

서 일방적 보복조치의 실시가 가능한지 우리의 

1) 중국이 분쟁해결제도의 관할권 밖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역시 WTO 분쟁해결제도를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기타 국가 간의 분쟁에 

제3자로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Chun Cheong-Ghi, 

2015). 

2)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하는 

1962년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외국의 불공정무

역관행에 대해 일방적 보복조치를 부과하는 1974년 

미국 통상법 제301조의 WTO 규범 합치성에 대해서

는 아직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

의는 Yin and Choi Chang-Hwan (2019)과 Chung 

Man Sik and Hong Sung Kyu (199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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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규정을 살펴본다. 결론에서는 본문의 분석

을 토대로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며 글을 맺는다.

Ⅱ. WTO 상소기구 개혁 논의 분석

WTO 분쟁해결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통상법학자들의 비판과 회원국의 불만은 그동

안 단편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Bacchus and 

Lester (2019)는 WTO 체제에서 선례가 갖는 의

미를 법적 예측가능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으

며, Lee Hyo-Young (2020)는 상소기구 제도의 

문제점을 절차적 문제와 사법적 권한 문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상소기구를 개선하기 위

한 방안도 기존 문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

다. Hillman (2018)은 상소기구 제도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는 이론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Lester (2020)는 상소기구 제도

에 대해 미국과 기타 국가가 갖는 견해의 차이

를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

존 문헌들은 특정 사안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

루어져 포괄적이지 못하다. 상소기구 개혁 논

의도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입수가능한 가

장 최신 문헌과 자료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상소기구의 문제점과 개혁 논의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는 최근 

WTO 상소기구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상세히 

비판하는 심층보고서를 발표했다(USTR, 2020). 

이에 앞서 WTO 주요 회원국들은 상소기구의 

개혁방안을 담은 14개국3) 제안서 및 4개국4) 

제안서를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

에 공식적으로 제출하였다(WTO, 2018a; WTO, 

2018b). 또한 상소기구 개혁 논의의 좌장으로 

임명된 데이비드 워커 뉴질랜드 대사 겸 일반

이사회 의장도 상소기구 기능 회복을 위한 ‘일

반이사회 결정문 초안(워커 제안서)’을 발표하

3) EU, 중국, 캐나다, 인도, 노르웨이,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 한국, 아이슬란드, 싱가포르, 멕시코, 코스타리

카, 몬테네그로.

4) EU, 중국, 인도, 몬테네그로.

였다(WTO, 2019d). 이하에서는 USTR이 제기

한 상소기구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각 쟁점에 

대해 WTO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소기구 

개혁 논의를 검토한다.

1. 상소심 기한

1) 쟁점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WTO의 부속서 2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DSU)’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DSU는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패널 절차와 상소 절차가 이루어지는 기한을 

구체적으로 제한한다. 특히 상소심은 60일 이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이 기한을 준수하기 어려

운 경우에는 상소기구가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에 서면으로 지연 사유

와 예상 완료기한을 통보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90일을 초과

할 수 없다(DSU 제17.5조). 90일이라는 명시적 

기한이 DSU에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

소기구가 이 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빈

번히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2) 미국의 주장

상소기구가 DSU에 규정된 상소심 기한을 무

시하는 사례가 2011년 이후 증가하였으며, 합

의된 규범을 지키지 않는 상소기구의 행태로 

인해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더욱 약화되

었다. 상소심이 지속적으로 지연되면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이라는 DSU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성상 피소국은 상소심

이 진행되는 동안 WTO협정 위반조치를 폐지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상소심 기한을 

위반하는 상소기구의 관행이 고착화되어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쟁점까지 상소기구가 권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으로 심리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권고적 의견이 추후 분

쟁사건에서 선례로 인정되는 등 상소심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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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은 절차적 하자를 넘어 실질적인 문제점까

지 야기하고 있다.

3) 개혁안

미국이 제기하는 상소심 지연 문제에 대해 

기타 WTO 회원국도 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다

수의 DSU 개정안이 WTO에 공식적으로 제시

되었다. EU와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은 분쟁당

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에 상소심 기한을 

90일 이후로 연장할 수 있도록 DSU 제17.5조

를 개정하는 개혁안을 제안하였다(WTO, 

2018a). EU, 중국, 인도, 몬테네그로 등 4개국

은 상소심 진행을 촉진하여 상소심 기한을 준

수하는 방안으로 (i) 현행 7인인 상소기구 위원

수를 9인으로 증원, (ii) 상소기구 위원의 전임

화, (iii) 상소기구 사무국의 인력과 재정 보강 

등을 제시하였다(WTO, 2018b). 이 외에 워커 

제안서는 상소기구에 상소심을 90일 이내에 완

료할 의무를 부여하고, 분쟁당사국의 동의하에 

상소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WTO, 

2019d). 분쟁당사국과 상소기구 위원장은 이러

한 합의를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WTO, 2019d).

2. 퇴임 상소기구 위원의 연장 업무

1) 쟁점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1차에 한하

여 연임할 수 있다(DSU 제17.2조). 일반적으로 

상소기구 위원의 선임과 재임은 분쟁해결기구

에서 WTO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결정된다. 그

러나 상소기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업무절차

(Working Precedures) 제15항에 따라 진행 중

인 사건의 상소심이 완료될 때까지 임기가 만

료된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를 관행적으로 연장

해 왔다. 이미 임기가 만료된 상소기구 위원이 

임기 이후에도 상소심에 참여하는 관행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2) 미국의 주장

미국은 상소기구 위원을 선임할 권한은 

WTO 회원국의 고유한 권한이며 임기가 만료

된 상소기구 위원의 상소심 참여를 회원국의 

동의 없이 상소기구가 독자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퇴임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상소기구의 관행으로 인해 회

원국의 승인 없이 임기가 만료된 상소기구 위

원에게 수십만 달러가 보수로 지급되는 행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3) 개혁안

일부 WTO 회원국은 상소심의 효율적인 진

행을 위해 상소기구 위원의 임기 중 변론이 시

작된 사건의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건의 심리 

중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배당된 사건의 

심리 및 판결을 완료해야 한다는 DSU 개정안

을 제시하였다(WTO, 2018a). 4개국 제안서에

는 좀 더 구체적인 개혁안이 제시되었다. 임기

가 만료된 상소기구 위원이라도 후임자가 선임

되기 전까지 최대 2년 동안 기존 상소심에 참여

할 수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기 

만료 수개월 전에 신규 상소기구 위원을 선임

하는 공식적인 절차가 자동적으로 개시되어야 

한다(WTO, 2018b).

워커 제안서는 상소기구 위원의 임명에 관한 

분쟁해결기구의 권한과 의무를 명시하고 신규 

위원의 선임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워커 제안

서에 따르면 WTO 회원국으로 구성된 분쟁해

결기구만이 상소기구 위원직을 결정할 명시적 

권한과 책임을 보유하며, 분쟁해결기구는 결원 

발생 시 위원을 선임할 의무가 있다(WTO, 

2019d). 또한 퇴임 상소기구 위원을 대체할 신

규 위원의 선임절차는 기존 위원의 퇴임 180일 

이전에 자동적으로 개시되어야 한다(WTO, 

2019d). 임기가 다가오는 상소기구 위원도 퇴

임 60일 이전까지는 새로운 사건에 배당될 수 

있으며, 임기 내에 구두변론이 이루어진 경우

에는 퇴임 이후에도 해당 사건을 심리할 수 있

다(WTO, 201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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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소기구의 사실판단

1) 쟁점

패널은 분쟁의 사실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

가 뿐만 아니라 관련 대상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그 협정과의 합치성을 평가하는 등 사실관

계와 법적 쟁점을 모두 검토할 수 있다(DSU 제

11조). 반면 상소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만 국한되

기 때문에 상소기구는 패널이 완료한 사실관계

에 대한 판단은 검토할 수 없다(DSU 제17.6

조). 법적 쟁점이 아닌 사실판단에까지 상소기

구가 검토범위를 확장하는 관행이 문제되었다.

2) 미국의 주장

상소기구가 WTO 회원국의 국내법과 관련된 

사실관계까지도 검토하는 등 법적 쟁점 이외에 

패널의 사실판단에 대해서도 심리하고 있다. 

이는 회원국이 상소기구에 부여한 권한의 범위

를 명백히 벗어나는 것으로 DSU에 의해 허용

되지 않는 관행이다. 특히 상소기구가 WTO 회

원국의 ‘국내법의 의미(meaning of domestic 

law)’에 대해 취하는 태도가 더욱 큰 문제를 야

기하고 있다. 국제법의 일반적 원칙상 일국의 

국내법은 그 국가의 의지를 표현하고 국가의 

행위를 구성하는 단순한 사실에 불과하다. 따

라서 국내법의 의미는 WTO 분쟁해결제도 내

에서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실관계에 관

련된 문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소기구가 ‘국

내법의 의미’를 법적 쟁점으로 간주하여 자신들

의 권한과 상소심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

는 등 DSU의 규정에 어긋나는 관행을 이어오

고 있다. 더욱이 상소기구가 회원국의 국내법

을 잘못 해석하고 오류가 있는 판결을 도출하

여 분쟁당사국이 불필요하게 국내법을 폐지하

거나 개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3) 개혁안

다수의 WTO 회원국들도 패널이 이미 검토

를 마친 ‘국내법의 의미’를 법적 쟁점으로 파악

하는 상소기구의 견해가 국제법의 일반원칙상 

그리고 DSU 문언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에 동조한다. 이에 14개 회원국은 제안서

를 통해 ‘국내법의 의미’는 패널보고서에 포함

된 법적 쟁점이나 패널이 행한 법률 해석에 포

함되지 않으므로 상소기구가 심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WTO, 2018a). 워커 제안서 역

시 ‘국내법의 의미’는 사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소심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WTO, 2019d). 또한 분쟁당사국에게 패널이 

완료한 사실판단을 번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상

소 과정에서 지나치게 폭넓고 불필요한 주장을 

내세워 사실상 새로운 심리(de facto ‘de novo 

review’)를 개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주지시

켰다(WTO, 2019d).

4. 권고적 의견

1) 쟁점

WTO 분쟁해결제도는 분쟁의 긍정적 해결을 

목표로 하며 분쟁당사자가 상호 수락할 수 있

으며 대상협정과 합치하는 해결책이 명백히 선

호된다(DSU 제3.7조). WTO 협정에 대한 해석

을 채택하는 권한은 모든 WTO 회원국으로 구

성된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가 독점적으로 보

유한다(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2

조). 그러나 상소기구가 상소기구보고서에 권

고적 의견(advisory opinion)을 제시하는 사례

가 증가하면서 이러한 권고적 의견의 허용 여

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2) 미국의 주장

분쟁사건을 해결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쟁점

에 관해 상소기구가 권고적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분쟁해결제도의 신뢰도가 약화되고 상소

심 판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분쟁의 

긍정적 해결이 분쟁해결제도의 목표임에도 불

구하고 상소기구가 명시적인 법적 근거 없이 

권고적 의견을 발표하여 관련 협정을 해석하거

나 간접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있다. 분쟁해결

에 불필요한 권고적 의견 작성으로 상소심의 

판결이 지연되며, 권고적 의견이 구속력 있는 

선례로 작용한다면 해당 분쟁에 참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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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는 결국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다자무역체

제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3) 개혁안

14개 WTO 회원국은 상소기구가 권고적 의

견을 제시하는 관행을 제한해야 한다는 미국의 

입장과 유사한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를 위해 

분쟁당사국이 상소를 제기한 쟁점에 대해 분쟁

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상소

기구가 판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DSU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WTO, 2018a). 이를 통해 상

소심 기한과 관련된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결

될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워커 제안서 역

시 분쟁당사국이 제기하지 않은 쟁점에 대해서 

상소기구는 판결해서는 안되며, 상소기구는 분

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

기된 쟁점을 심리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

였다(WTO, 2019d).

5. 선례구속

1) 일반

상소기구는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

인 규칙에 따라 상소심을 진행해야 하며 대상

협정에 규정된 WTO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확대하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DSU 제3.2조). 

또한 WTO 설립협정과 다자간무역협정을 해석

하는 독점적인 권한은 각료회의와 일반이사회

가 보유한다(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제9.2조).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례적인 규

칙은 일반적으로 ‘선례구속(stare decisis)’을 인

정하지 않지만 상소기구는 상소심의 판결이 선

례로서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이어서 문제가 되

고 있다.

2) 미국의 주장

상소심의 판결이 선례로서 구속력이 있고 기

타 분쟁사건의 패널도 이에 구속된다는 상소기

구의 주장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 미국 정부

의 공식적 입장이다. DSU에 반영된 위계적 구

조(hierarchical structure contemplated in the 

DSU)로 인해 명백한 사유(cogent reasons)가 

없다면 하급심인 패널도 상소심의 판결에 구속

된다는 상소기구의 주장은 DSU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상소기구 보고서에 포함

된 법적 해석의 선례구속이 인정된다면 협정을 

해석하는 독점적 권한을 WTO 회원국에 부여

한 WTO 설립협정 제9.2조가 무의미해진다. 또

한 WTO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가 제한된 권한

만 부여받은 상소기구의 판결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례가 발생한다. 더욱이 선례구속을 허

용한다면 회원국 사이에서 새로운 무역협상을 

개시할 유인이 상실될 뿐만 아니라 무역협상에서 

이루지 못했던 목표를 회원국들이 상소기구의 

해석을 통해 달성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3) 개혁안

14개 WTO 회원국은 상소기구와 WTO 회원

국 간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 선례구속을 둘

러싼 갈등이 발생하였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WTO 회원국이 상소기구 보고서 내용에 대해 

자신들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도록 상소기구와 

회원국이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의견을 교환해

야 한다고 제안한다(WTO, 2018a). 워커 제안

서는 분쟁해결과정에서 선례가 생성되어서는 

안되지만 법적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역시 

WTO 체제 내에서 중요한 가치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패널과 상소기구가 당해 분쟁사건과 관

련있다고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WTO, 2019d).

6. 판결 이행 권고

1) 쟁점

상소기구는 분쟁의 대상이 된 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동 조

치를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피소국에 권고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

을 피소국에게 제시할 수도 있다(DSU 제19.1

조). 그러나 판정결과에 따라 피소국에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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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해야할지 여부는 상소기구의 재량으로 판단

할 수 있다는 상소기구의 입장이 논란이 되고 

있다.

2) 미국의 주장

미국은 패널 심리 중 분쟁의 대상인 조치가 

종료된 사건의 경우에도 상소기구가 판결을 이

행하도록 피소국에게 권고할 의무가 있다는 입

장이다. 판결을 이행하도록 권고할지 여부를 

상소기구가 재량껏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은 

DSU 제19.1조 문언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 판결 이행을 권고하지 않는 예외적 상황이 

DSU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으며, 상소기구에 

그러한 재량권이 부여된 적도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판결 이행에 대한 권고가 제시되지 않

을 경우, 제소국은 보복조치를 요청할 근거를 

상실하며 피소국은 소송 도중 문제된 조치를 

잠시 철회하고 추후 부활시키는 등 분쟁해결제

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3) 개혁안

14개국 제안서 및 4개국 제안서는 미국이 문

제삼는 상소기구의 판결 이행 권고 쟁점에 대

한 개혁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워커 

제안서는 패널과 상소기구의 조사결과와 권고 

및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와 판결에 따라 회원국

의 권리와 의무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시한다(WTO, 2019d).

7. 월권행위

1) 쟁점

패널은 분쟁해결기구가 DSU 및 대상협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을 하며 분쟁해결기구가 권고를 행하거나 판정

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패널 보고

서를 작성한다(DSU 제11조). 상소기구는 이러

한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

널이 행한 법률해석을 검토하는 제한된 역할만

을 수행한다(DS 제17.6조). 그러나 상소기구가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타 WTO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월권행위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미국의 주장

미국은 상소기구에 부여된 제한적인 역할에

도 불구하고 상소기구가 기타 WTO 기구(각료

회의,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등)의 권한까

지 침범하는 월권행위를 행하고 있다고 비판한

다. 특히 상소기구가 분쟁해결기구의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 절차에 대해 부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상소기구 위원을 임명하는 분쟁해결

기구의 권한을 침범하는 등 기타 기구에 지시

를 내리는 방법으로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 민

주적 정당성이 없는 3인으로 구성된 상소기구

의 재판부가 월권을 행사하여 모든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각료회의,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한다면 이는 법적 불확

실성과 WTO 기구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이어져 

다자무역체제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3) 개혁안

상소기구의 월권행위에 대해 워커 제안서는 

절차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분쟁해결기구와 상

소기구의 협력 하에 회원국과 상소기구 간 회

합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개혁방안을 제시했

다(WTO, 2019d). 이러한 회합을 통해 상소기

구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 회원국들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8. 평가

미국은 과거에도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WTO 상소기구의 관행적 문제점을 비판해왔

다. 금번 USTR의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체

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상소기구의 문제점에 대

한 미국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문서라

는 점에 의의가 있다. 상당수 WTO 회원국도 

미국의 문제제기에 공감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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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어떠한 제안도 내놓지 않고 있는 미국의 형

태 역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EU와 중국 등

은 현재 상소기구가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

결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에게 

상소기구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개혁안을 요청

하였다(Monicken, 2019). 그러나 미국은 ‘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USTR 보고서에

도 개별 쟁점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WTO 분쟁해결제도를 바라보는 미국

과 EU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로 현재 상소기구

를 둘러싼 갈등이 단시일 내에 해소되기는 힘들 

전망이다. 미국은 WTO 분쟁해결제도를 국가 

간의 ‘계약’으로 파악하고 WTO 협정을 해석하

고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를 취할 권한은 전적으로 회원국에게 있으며 상

소기구는 단지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기구라는 입장을 고수한다(CSIS, 2017). 반면 

EU는 상소기구가 국제‘재판소’로서의 역할을 맡

아 필요 시 모호한 WTO 협정을 해석하고 법에 

기반하여 통상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

다는 입장이다(Monicken, 2019). EU의 입장은 

다자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WTO 회원국이 

어느 정도 주권 행사의 제약에 동의했다는 견해

인 반면 미국은 WTO 분쟁해결제도가 회원국의 

고유한 주권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

서 상소기구의 개혁을 둘러싼 양 진영 간의 갈

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Table 1. Summary of Issues over WTO Appellate Body’s Malfunctioning

Issue U.S. Argument Reform Agenda

90 days
Repeatedly disregarding the mandatory 
90-day deadline for issuing a report, 
which is in violation of DSU Article 17.5

AB is obligated to issue a 
report no later than 90 days.

Transition rules for 
outgoing AB 

members

Allowing former members to decide 
cases after their terms have ended, 
which is in violation of DSU Article 17.2

DSB is obligated to fill the 
vacancies of AB membership 
as they arise.

Domestic law

Reviewing panel’s factual findings 
relating to the meaning of WTO 
Members’ domestic law, which is in 
violation of DSU Article 17.6

The ‘meaning of domestic 
law’ is not subject to 
appeal.

Advisory opinion
Rendering advisory opinions on issues 
not necessary to resolve a dispute, 
which is inviolation of DSU Article 3.7

Issues that have not been 
raised by either party may 
not be ruled by AB.

Precedent
Treating a prior AB interpretation as 
binding precedent

Precedent is not created 
through WTO dispute 
settlement proceding but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is of significant value.

Recommendation of 
compliance

Failing to make the recommendation 
required in instances, which is in 
violation of DSU Article 19.1

Recommendations of AB 
cannot add or diminish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in the covered 
agreements.

Overreach
Overstepping the authority by opining on 
matters within the authority of other 
WTO bodies

Regular dialogue between 
DSB and AB should be 
established.

Source: Compiled by author based on USTR (2020), WTO (2018a), WTO (2018b), and WTO (2019d).



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  185

Ⅲ. 대안적 분쟁해결제도의 모색

신규 상소기구 위원이 선임되지 않으면 현 

WTO 분쟁해결제도는 패널 절차만이 존재하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의 시

절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패소국의 반대로 패

널 보고서의 채택이 거부되고 일방적인 보복조

치가 취해지던 GATT 시기는 힘의 지배가 국제

무역체제에 만연하던 시대였다. 이러한 GATT 

시기의 불합리한 관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앞장

에서 논의된 상소기구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대

안적 분쟁해결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하에서는 대안적 분쟁해결제도로서 중재

(arbitration)를 활용하는 방안, 패널 판정을 최

종심으로 확정하는 방안, 분쟁해결제도를 이원

화하는 방안, 일방적 보복조치를 실시하는 방

안 등을 검토한다.

1. 임시 상소중재협정

DSU 제25조는 분쟁해결의 대체적 수단으로 

중재의 활용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분쟁의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분쟁은 중재에 

회부될 수 있으며, 당사국은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DSU 제25.2조). 다른 회원

국은 중재에 회부하기로 합의한 당사국의 동의

를 얻은 경우에만 중재절차의 당사국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중재절차의 당사국은 중재판정을 

준수해야만 한다(DSU 제25.3조). 이러한 중재

절차를 활용하여 상소기구의 기능이 회복될 때

까지 양자 또는 수개 국 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임시로 상소중재절차를 진행하는 대안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현재 EU가 가장 적극적으로 임시 상소중재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EU는 이미 캐나다 및 

노르웨이와 각각 임시 ‘양자’ 상소중재협정을 

체결하여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에 대비

하였다. 두 임시 양자 상소중재협정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상소중재협정은 WTO 상소

심의 실질적·절차적 측면과 관행을 그대로 따

르며, 상소중재 재판부는 퇴임 상소기구 위원 

중 WTO 사무총장이 임명한 3인으로 구성된다

(WTO, 2019b; WTO, 2019c). 분쟁당사국은 상

소중재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분쟁사건을 

WTO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없으며, 상소기구

가 정상화되는 즉시 임시 상소중재협정은 폐지

된다(WTO, 2019b; WTO, 2019c). 

EU는 중재를 활용한 대안적 분쟁해결절차에 

더욱 많은 회원국을 참여시키고자 2020년 1월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 중국 등 16개

국5)과 임시 ‘다자’ 상소중재협정을 체결하기 위

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EU를 포함한 16개국6)은 2020년 3월 27일 기존 

상소기구의 기능을 대체할 ‘임시 다자 상소중재

협정(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을 체결하였지만 한국은 동 협정

에 참여하지 않았다(European Commission, 

2020a). 공개된 협정 초안에 따르면 상소중재

제도는 기존 상소기구와 유사하게 운영되며 10

인의 중재위원단(pool)에서 3명이 순차적으로 

선택되어 분쟁을 심리하게 된다(European 

Commission, 2020b). 최종 중재판정은 분쟁당

사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분쟁해결기구에 

보고되지만 상소기구 보고서로 채택되진 않는

다(European Commission, 2020b). 

2. 패널 판정을 최종심으로 확정

DSU 제25조의 중재절차를 활용하는 대안 외

에 당사국 간에 합의하여 분쟁사건을 상소하지 

않고 패널 판정을 최종심으로 확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실제로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은 

‘인도네시아-철강제품 수입제한사건’에서 패널 

보고서가 회람되는 시기에 상소기구 위원 부족

으로 상소심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분쟁사

건을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WTO, 2019a).

5)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

리카, 과테말라, 대한민국,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

이, 파나마, 싱가포르, 스위스, 우루과이. 다만 미국, 

일본, 인도는 동 협상에 불참.

6)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

리카, EU, 과테말라, 홍콩, 멕시코, 뉴질랜드, 노르웨

이, 싱가포르, 스위스, 우루과이. 다만 대한민국, 미

국, 일본, 인도, 파나마는 동 협정에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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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쟁해결제도 이원화

미국이 상소기구에 대해 가지는 불만을 해소

하고 상소기구의 기능을 시급히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쟁해결제도를 이원화하여 운영하

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Hillman(2018)

은 미국이 제기하는 불만 중 상당 부분이 미국 

정부가 취한 무역구제조치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정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무역

구제 분쟁을 일반 통상분쟁과 구분하여 무역구

제 분쟁만을 다루는 별도의 분쟁해결제도를 운

영하자고 제안한다. 실제로 WTO 분쟁사건 중 

상당수가 무역구제조치 관련 분쟁이므로 무역

구제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리하는 별도의 상소

심을 설립하여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상소기구 개혁을 단시일 내에 이루

기 힘든 만큼 미국의 불만이 큰 무역구제 분쟁

의 패널 판정을 상소 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소

기구 위원 선임절차를 개시할 유인을 확보하고 

기타 분쟁에 대한 상소기구의 기능을 우선적으

로 회복할 필요도 있다. 다만 한국과 같은 수출

지향적인 국가의 경우 상소기구의 판정을 통해 

주요국가의 보호주의적 무역구제조치에 대처

해온 만큼 무역구제 분쟁과 일반 통상분쟁을 

구분하는 제안에 대해 기타 회원국들이 어느 

정도 동조할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 일방적 보복조치 시행을 위한 
국내법 정비

WTO 체제 내에서는 일방적 보복조치가 허

용되지 않으며 승소국은 다자무역체제의 안정

을 위해 분쟁해결기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다른 회원국에게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DSU 제23.2조). 그러나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

로 분쟁해결기구가 보복조치를 승인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승소국이 일방적 보복조치를 실

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

는 무역협정 위반 조치를 취한 무역상대국이 

WTO 분쟁해결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경우, 일

방적으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정하는 절차에 착수했다(European Commission, 

2019). 이에 따르면 WTO 분쟁패널이 EU에 유

리한 판정을 내렸으나 피소국이 상소하여 패널 

판정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임시 상소중재에도 

합의하지 않을시, EU는 분쟁해결기구의 승인

없이 일방적 보복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Ⅳ. 우리의 국내적 대응방안

EU가 WTO의 승인없이 무역상대국에 일방

적 보복조치를 실시하게 된다면 이는 분명 법

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의 약화를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상 WTO의 분쟁해결제도가 마비 

상태에 빠지고 무역상대국의 협정위반조치들

에 대해 다자적인 구제조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일방적 보복조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보유한 우

리나라의 경우 외국 정부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보복조치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

다. 그러나 상소기구의 기능이 마비된 이후 외

국의 불법적인 무역조치로 우리의 정당한 경제

적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과연 국

내규정상 일방적 무역보복조치가 가능한지 검

토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보복관세 등의 조치는 ‘세

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세계무

역기구법)’, ‘관세법’, ‘대외무역법’에 규정되어 

있다. 세계무역기구법 제3조는 원칙적으로 우

리 정부가 WTO 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리

와 의무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제2

조에서는 WTO 협정의 어느 조항도 우리의 정

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

여 일방적 보복조치의 시행가능성을 열어두었

다. 관세법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복관세를 규

정한다. 동법 제63조에 따르면 무역협정에 규

정된 권익이 부인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또는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받는 경우 우리 

정부는 수입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대외무역법 제5조는 무역협정에 명시된 우리나

라의 권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우리 상

품이 외국에서 부당하거나 차별적인 대우를 받

는 경우에는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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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등을 통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다.

우리의 대외무역을 규율하는 상기 법령은 일

방적 보복조치의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열어두

고 있다. 그러나 이의 시행요건이 ‘우리의 정당

한 경제적 권익이 침해될 경우’, ‘무역협정에 규

정된 권익이 부인되거나 제한된 경우’, ‘부당하

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받은 경우’ 등으로 규정

되어 상당히 추상적이며 또한 자의적으로 해석

될 여지를 안고 있다. 이를 활용할 경우 오히려 

부당한 차별조치 또는 불필요하거나 위장된 무

역제한조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

서 우리도 WTO 패널이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

을 내렸으나 분쟁상대국이 기능이 정지된 상소

기구에 해당 사건을 상소하여 패널 판정을 무

의미하게 만들 경우, 상소기구의 기능이 회복

되기 이전까지 보복관세나 무역제한조치 등 일

방적 보복조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국내규정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과도한 상소기구 흠집내기로 다자분

쟁해결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우리로서

는 정당한 무역이익을 보호할 효과적인 수단을 

잃게 된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EU와 유사하게 

국내법을 정비하여 구체적 요건 하에서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하면서도 외국의 통상압박을 효

과적으로 견제할 구체적이고 명확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분쟁해결제도는 GATT 체제가 WTO 체제로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분야 중 하나이

다. 국가 간 통상분쟁을 법에 기초하여 평화롭

게 해결하는 WTO 분쟁해결제도는 다자무역체

제의 ‘왕관의 보석(crown jewel)’에 비유될 정

도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미국

의 상소기구 위원 선임 반대로 시작된 상소기

구의 위기로 이제는 다자무역체제의 근간인 법

의 지배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상소심 기한, 퇴임 상소기구 위원의 연장 업

무, 상소기구의 사실판단, 권고적 의견, 선례구

속, 판결 이행 권고, 월권행위 등 미국이 제기하

는 상소기구의 구조적·관행적 문제점들을 해

결하고자 WTO 내에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각 회원국의 입장의 차

이가 뚜렷하여 상소기구 개혁에 대한 합의는 

요원한 상황이다.

상소기구의 위기로 WTO로 대표되는 다자무

역체제는 과거로 후퇴할 것인지 미래로 발전해

나갈 것인지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

였다. 회원국들이 분쟁해결제도의 구조적 문제

점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발전적인 해결안을 

도출한다면 다자무역체제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 그러나 상소기구 위원의 충원이 이루어

지지 않고 상소기구의 개혁도 결실을 맺지 못

한다면 분쟁해결제도는 힘이 지배하던 GATT 

시절의 분쟁해결체제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정부는 상소기구 개혁을 논의하는 다양

한 협의체에 참여하여 WTO 분쟁해결제도가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홍보하고 상소기구의 기능 회복과 법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 

또한 EU가 주도하는 임시 다자 상소중재협정

에 조속히 참여하여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현 

상황을 하루빨리 타개해야 한다. 만일의 상황

을 대비하여 통상압박을 피하면서도 무역상대

국에 효과적으로 일방적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내규정을 정비할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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